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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요지서 

□ 사건의 경과

 사 건 번 호  2005나89300

 원       고  주식회사 ○○ 

 피       고  최진실 외 1인

 항소 제기일  2005. 10. 31.

 결 선고일  2006. 5. 2.

 쟁      

 유명 여배우가 별거 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

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 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

공개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고모델계약상 ‘사회

․도덕  명 훼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
 결과 (주문)

 □ 원고 승소

 ☑ 원고 패소

 □ 원고 일부 승소(제1심 결 일부 취소)

 참 고 조 문  민법 제390조, 제398조

□ 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 가. 원고는 유명 여배우인 피고 최진실  그 매니지먼트 회사와 사이에 원

고가 분양하는 아 트의 고모델계약을 체결하 는데,  계약에 의하

면  피고는 계약기간 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회 ․도덕  명 를 

훼손함으로써 원고의 제품 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되고, 이를 

반한 경우 고모델료 2억 5,000만 원의 배액을 손해배상 으로 지

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 나. 그런데 피고 최진실의 남편 조○○이 새벽에  피고의 집을 찾아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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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다툼 끝에  피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 고, 그 후 조○○이 

경찰조사와 기자 인터뷰를 통해 방폭행을 주장하자,  피고는 병실

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으로 폭행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붓고 멍든 

얼굴과 가재도구 등이 부서진 채 려 있는  피고의 자택 내부의 사

진촬 을 허락하 고, 이와 같이 촬 된 사진과 기사가 각 일간지에 게

재되었다.

 다. 원고는 피고들에게  피고들이  고모델계약을 반하 음을 이유

로  계약을 해제하 다.

○ 쟁

   유명 여배우가 별거 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붓고 멍든 얼굴과 폭

행 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고모델계약

상 ‘사회 ․도덕  명 훼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
○ 원고의 주장

   피고 최진실의 와 같은 언론 공개는 일반인으로 하여   피고가 원

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고, 부부간의 분쟁을 가정 내에서 조용

히 처리하지 않고 리 알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스스로의 

사회 ․도덕  명 를 훼손하고, 나아가 원고의 제품  회사 이미지를 

훼손하 으므로  피고는 고의 는 과실로  고모델계약을 반하

고,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.

○ 법원의 단 

   피고 최진실은 신체  완력이 월등한 조○○으로부터 일방 으로 폭행을 

당한 것으로서(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 피고가 스스로 자신의 사회

․도덕  명 를 훼손하는 행 를 하 다고 할 수 없다), 조○○의 

방폭행 주장에 하여 반박․해명할 목 으로 공개하기에 이른 것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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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고, 별거 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때까지는 혼인생활 의 장

애를 극복하기 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, 배우자의 폭력행 까지 숨

기고 감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, 부부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

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, 피고 최진실의  언론공개 행

가  피고 자신의 사회 ․도덕  명 를 훼손하는 행 라고 단정할 

수 없다.

□ 결의 의미

   이 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고모델계약에서 정한 ‘사회 ․도덕  

명 훼손’의 해석에 하여, 피고 최진실의  언론공개 행 가 이에 해

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을 한 것이다.


